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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

일부개정령안」국무회의 의결 (5.4.)

-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-

□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

일부 개정령안」이 5월 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

있는 자가․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,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, 

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

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현행‘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’로 규정하고 있는 

자가․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

‘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’ 하는 단서 규정을 

신설하였다(안 별표 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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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

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

마련되었고,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

되었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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